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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
 상환 유예 지침

□ 상환유예 : 747백만원(2020. 2. 11. 기준)

□ 지원대상 

❍ 융자상환 확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존 융자금이 거치기간 중에 

있거나 원금 상환 중에 있는 경우, 조건 없이 1년간 만기연장

(융자상환 확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상환이 도래한 경우 상환하여야 함.)

□ 유예방법 : 만기연장

❍ 유예 적용일 : 은행 약정 체결일

❍ 유예기간 : 1년 범위 내 

❍ 유예종류 

- 상환기간 연장 : 원금 상환중일 경우 

- 거치기간 연장 : 원금상환 기일이 미 도래한 경우 

❍ 유의사항

-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 등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

(중도 변경 불가)되며, 만기일자만 연장됨.

- 융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

심사하기 때문에,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.

- 신용보증서 보증기간에 따라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.

- 보증기관 담보 융자자 중 신용불량자, 휴·폐업자 등은 상환유예 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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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상환유예 흐름도

 

㉰
도청

상환유예
요청공문

   

㉮
사업자

① 신청(보증서 연장 필요시 먼저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 연장)

② 상환유예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상환유예 조치
㉯

은행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환유예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결과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

□ 상환 유예에 따른 비용 부담

❍ 도(→ 금융기관) : 해당없음

❍ 융자자 : 대출액에 대한 월별 이자(상환 및 거치기간 연장)

☞ 그 외 중도상환수수료, 보증서 변경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 대출심사 조건에 따른 

추가 발생 경비에 대해서는 융자자가 부담.

□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

❍ 공고 : 2020. 2. 24.(월)

❍ 신청·접수기간(융자자→금융기관) : 2020. 3. 9.(월) ~ 4. 29.(수)

※ 거래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

❍ 문의사항 

- 융자 취급은행(제주은행, 농협)

- 도 보건건강위생과(710 - 2943)

□ 적용기한             

- 특별융자지간(2020. 4. 29.)까지


